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힘써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및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94호, 2019.8.9)

3. 위와 관련 성동소방서는 생활안전대 동물포획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4. 코로나19 장기화로 1분기 간담회는 단계 완화 시한까지 연기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단계 완화 후에도 코로나19 등 개최불가 사유 발생시 2분기로 

연기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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